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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정부, 구매권장 대상제품 상충 … KS마크와 환경마크 제한 물질 틀려

건축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KS인증제품과 환경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성격이 달라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화학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자재 생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건축법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KS마크 인증제품에는 

친환경적이지 못한 제품도 포함돼 있어 환경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마크를 받은 친환경제품과는 상충되

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에서는 2004년1월1일 녹색구매제도를 시행했다. 녹색구매제도란 

제품을 구매할 때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

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마크를 획득한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녹색구매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녹색구매제도의 영향을 받아 친환경 제품을 우

선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S마크를 받은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KS마크는 유성도료, 락카, 

바니시를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한 기준은 납, 카드늄, 크롬 등 중금속 위주로 돼 있어 환경마크와

는 다르다.

환경마크는 페인트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물질 방출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은 없지만 휘

발성유기화합물은 포함돼 있는 유성도료는 KS마크를 받을 수 있어 건축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제품이 될 수 

있지만 친환경 제품이 아니므로 환경법에서 사용과 구매를 권장하는 제품이 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및 구매가 권장되는 제품이지만 환경법에서는 비친환경 제품이 돼 사용과 구매가 

제한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KS마크와 환경마크는 제한하는 물질이 달라 모두 인증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KS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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